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 6조 건축부분의 의무사항 

     1. 단열조치 일반사항 (다)

     해당 벽ㆍ바닥ㆍ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측정값(시험성적서의 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공기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 시에 공기층 두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